
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[별표 7] <개정 2024. 12. 31.>

재난 발생 시 특허료,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(제13조제2항 관련)

감면대상

감면율

출원료, 심사청구료,

최초 3년분의특허료

ㆍ등록료

권리의 설정등록일을

기준으로 한 4년분

부터존속기간까지의

특허료ㆍ등록료

개인

가. 19세 이상 29세

이하인 사람
100분의 90

100분의 70

나. 65세 이상인 사람

다. 가목 및 나목의

사람을제외한개인
100분의 80

2.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

따른 소상공인
100분의 80

비고

1. 「특허법」,「실용신안법」 및 「디자인보호법」에 따른 출원ㆍ심사청구ㆍ

권리설정등록을 하거나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

년분씩 내야 하는 4년분부터의 특허료, 실용신안등록료, 디자인등록료를 납입

하는 경우에 위 표의 감면율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.

2. 위 표에 따른 특허료,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

법」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

선포된 날부터 1년간 적용하고, 위 표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가「자연재해대

책법 시행령」 제71조 또는 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

한 규정」 제7조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에 기재된 피해자이거나 피해사실확

인서 신청인인 경우에만 감면한다.

3. 최초 3년분의 특허료ㆍ등록료의 감면은 납입기간 만료일(제8조제6항 및 제9

항에 따른 만료일은 제외한다)이 감면기간에 포함되는 건에 한정하여 적용한

다.

4. 4년분부터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ㆍ등록료의 감면은 납입기간 만료일(제8조

제8항 단서,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만료일은 제외한다)이 감면기간에 포함

되는 건에 대해 적용한다(제8조제11항에 따라 수년분 이상 일괄하여 납입하

는 경우에는 최초 1년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말한다).



5. 위 표에 따른 특허료,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은 「디자인보호법」제48조

제3항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

보정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차액에도 적용한다.


